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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5. 11.(월)

식약처, 마약 성분 의심 해외직구 식품
정기 검사로 안전망 강화

- 마약성분 함유 의심 제품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정례화(연 2회)
-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검사
- 위해성분 확인 시 통관보류, 판매사이트 차단 등 신속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음료 등 제품에 대해 5월부터 6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마약 성분 함유 해외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광고에 사용된 키워드, 그림·도안 등을 확인해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집중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CBD, THC 등)과 암페타민,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 55종이며, 제품 표시사항을 통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26년 5월 기준 312종)은 국내 반입이 차단됨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 및 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관세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2 및 제25조의4(개정 ’25.3.18., 시행 ’26.1.1.)

     - 마약류 해당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 등에 대한 의무 검사, 

마약류 포함 해외직구식품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의무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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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사진 포함)를 

공개할 예정이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된 총 4,653개 제품(’26.5.4. 기준)에 대한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 제공

√ 식품안전나라 초기화면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 접속 가능
   * ①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②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올바로 QR코드

 식약처는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해외직구 식품은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붙임> 1. 검사항목

       2.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담당 부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책임자  과장 직무대리 김윤정 (043-719-6257)

수입유통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영 (043-719-6256)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책임자 과  장 김현경 (043-719-5301)

첨단분석과 담당자 연구관 김형수 (043-719-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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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붙임 1  검사항목

□ 정밀 검사 : 마약류 성분(55종)

◯1 A-834735, ◯2 알프라졸람(Alprazolam), ◯3 AM2201, ◯4 AM2233, ◯5 암페타민(Amphetamine), 
◯6 APINAC, ◯7 브로마제팜(Bromazepam), ◯8 클로바젬(Clobazam), ◯9 코카인(Cocaine), ◯102C-I, 
◯11디아제팜 (Diazepam), ◯12디하이드로코데인(Dihydrocodeine), ◯13DMBA-CHMINACA(=ADBA-CHMINACA), 
◯14에스타졸람(Estazolam), ◯15펜플루라민(Fenfluramine), ◯16펜타닐(Fentanyl), ◯17플루니트라제팜
(Flunitrazepam), ◯18플루라제팜(Flurazepam), ◯195F-MDMB-PICA, ◯20JWH018, ◯21JWH019, ◯22

JWH073, ◯23JWH081, ◯24JWH122, ◯25JWH250, ◯26케타민(Ketamine), ◯27로라제팜(Lorazepam), 
◯28마진돌(Mazindol), ◯295-Meo-Dipt, ◯30MDMA, ◯31메타콰론(Methaqualone), ◯32메틸페니데이트
(Methylphenidate), ◯33미트라지닌(Mitragynine), ◯34펜타조신(Pentazocine), ◯35펜디메트라진
(Phendimetrazine), ◯36펜터민(Phentermine), ◯37알파-피롤리디노펜치오치오페논(α-Pyrrolidinopentiothio phenone 
(alpha-PVT)), ◯38설펜타닐(Sulfentanyl), ◯39테마제팜(Temazepam), ◯40트리아졸람(Triazolam), ◯41XLR11
㊷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 ㊸칸나비디올산(Cannabidiolic acid, CBDA), ㊹칸나비게롤(Cannabigerol, 
CBG), ㊺칸나비게롤산(Cannabigerolic acid, CBGA), ㊻칸나비놀(Cannabinol, CBN), ㊼iso-HHC, 
㊽9(S)-HHCH, ◯49HHC-아세테이트(Hexahydrocannabinol-O-acetate, HHC-O), ㊿9(R)-HHCP, ◯51테트라
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THC), delta-9 THC), ◯52델타-8 THC(Δ-8-Tetrahydrocannabinol, 
delta-8 THC), ◯53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산(Tetrahydrocannabinolic acid, THCA) ◯54카틴
(Cathine), ◯55메셈브린(mesembrine)

 
□ 표시 확인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312종, ’26. 5. 4. 기준)

구분 분류 지정 비 고

합  계 312종

마약류 마약류 22종 CBD, THC, 암페타민, 크라톰, 미트라지닌 등

의약품 의약성분 및 한약 등 152종 멜라토닌, 시트룰린, 5-HTP 등

식품 등 부정물질 등 138종 실데나필, 바데나필, 이카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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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붙임 2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안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메인화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올바로 QR코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


